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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차 건 원 안2006. 6. 15 : 2 , 검 보고,

심사 결

 

○ 고물 등 리 에 고물 등 지 또는 한 등

한 실에 맞게 도지사에 시 수 에 라․

청 도 고물 등 리 폐지하고 함.



 

청 도 고물등 리 폐지○

고물 등 지 또는 한 등 한 시 수○ ․

에 라 본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

○ 다만 본, 폐지 후 생 는 문 는 없는지에 하여는

필 함.

청 도 고물등 리 폐지 안○





계 췌

【 】

【 】

②

▶ ◀

제 조 고물등 또는 제한4 ( ) 특 시 역시 또는 사 하 시· ( " ·

사 라 한다 는" ) 제 조제 항 각호 에 해당하는 역 또는 물건에는3 1 1 ·

미 미 양 또는· 공 에 한 해 건강하고 적한

생활환경 조 하여 통령령 정하는 에 하여 고물등 시·

를 하거나 제한할 수 다.

제 조 한16 ( ) 시 사는 당해 특 시 역시 또는 조례가· · 정하는

에 하여 에 한 그 한 를 시 수 또는 청 에게·

할 수 다.


